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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구단 주거이 등2015 61354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 고 신당 구역주택재개 사업조합11

변 종 결 2016. 3. 4.

결 고 2016. 5. 11.

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1. A 6,025,590 , B 17,466,945 , C 17,310,996

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각 돈에 하여, D 17,466,945 , E 15,246,718

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2015. 11. 4. 15% .

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. .

항 가집행할 있다3.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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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과 같다.

사실1.

가 사업 개요.

사업명 신당 구역 주택재개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- : 11 ( ‘ ’ )

사업시행자 피고- :

구역 면 울 구 신당동 번지 일 시행면- : 85 8,224.8㎡

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( ‘ ’ )

계획에 한 공람공고일- : 2008. 1. 31.

조합 립인가- : 2008. 3. 26.

사업시행인가 울특별시 구 고시- : 2012. 8. 8.( 2012-78 )

나 원고 부 이 사건 구역 내 주거용 건축 에 거주하고 있. A 2003. 11. 13.

는 입자이고 나 지 원고들 이 사건 구역 내 주거용 건축 소 자 분,

양신청 간에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청산 상자들이다.

다 피고는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 자들과 가 립하지 않자 울특.

별시 지 토지 용 원회에 용재결 신청하 고 원회는 용개, 2016. 2. 26.

시일 하는 용재결 하 다2016. 4. 15. 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내지 증 각 재 변 체[ ] , 1, 2 , 1 8 ,

취지

주장 단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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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청구원인에 한 단.

앞 인 사실에 하면 원고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주하게, A

는 주거용 건축 입자 계획에 한 공람공고 당시 이 사건 구역 내

에 개월 이상 거주한 자 나 지 원고들 이 사건 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3 ,

축 소 자이자 용재결일 지 건축 에 거주한 자들 이 사건 사업

시행 인하여 이 사건 구역 이주하게 었는 피고는 공익사업,

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한 법률 조 항 항 같 법 시행 조78 1 , 5 , 41 ,

같 법 시행규 조 조 조에 라 원고들에게 이주 착 주거이53 , 54 , 55 , ,

이사 이에 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 하여,

야 할 액 는 다 과 같다.

나 피고 주장에 한 단.

피고는 주거이 등 지 원고들 건 명도 가 동시이행 계에

있다고 주장하므 살피건 동시이행 항변권 공평 과 신 에 입각하여,

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 가 가 미를 가지고 어 있 그 이행에

원고 주거이 이주 착 이사 합계

A 5,245,844 779,746 6,025,590

B 4,531,250 12,000,000 935,695 17,466,945

C 4,531,250 12,000,000 779,746 17,310,996

D 4,531,250 12,000,000 935,695 17,466,945

E 2,622,922 12,000,000 623,796 15,246,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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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 견 계를 인 하여 당사자 일 상 이 채 를 이행하거나 이행 공

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 채 이행 청구할 에는 자 채 이행 거

할 있도 하는 도인 공익사업 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한 법률,

조 같 법 시행 조 그 시행규 조 조 조 등 규 에78 , 41 , 53 , 54 , 55

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 거주자에게 지 는 주거이

이사 이주 착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 조 이, ,

주를 장 하여 사업추진 원 하게 하 는 책 인 목 과 주거이 인하여 어

움 겪게 거주자들 상 일 한 요건이 충족 면 계속 거주 또는 실 이

할 동산 나 다과를 지 않고 각 규 에 해진 일 액 지

있는 사회보장 인 차원에 지 하는 격 원 피고 주거이 등 지,

원고들 건 명도 가 가 미를 가지고 어 있다고 볼 없

다 피고 주장 이 없다. .

다 소결.

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A 6,025,590 , B 17,466,945 , C

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각 돈에 하17,310,996 , D 17,466,945 , E 15,246,718

여 원고들이 구하는 에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인 부 다2015. 11. 4.

갚는 날 지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계산한 지연손해15%

지 할 가 있다.

결3.

그 다면 원고들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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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연


